
[붙임 5. 홍보용]

2020년도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
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

(1) 지원내용 :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지원(금55,000원 한도)

(2) 접수기간 : 7.6.(월) ~ 8.5.(수) / 정원미달일 경우 이후에도 접수.

(3) 접수대상 (※ 2016.1월 ~ 2019.12월까지 지원한 가구는 제외함)
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②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
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

④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

⑤ 「청소년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
⑥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

단독세대 또는 65세이상 노인 세대

⑦ 그 밖에 삼척시장 또는 삼척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

주택(화목보일러 및 연탄보일러 설치 주택 등)

(4) 접수정원 : 909가구

(5)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
(6) 제출서류 

①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[별지 서식]

② 대상자 확인서류 : 접수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(수급자, 

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 등 관련 서류) 

③ 주민등록등본 : 삼척시 거주 여부 확인용(※ 대상자 확인서류에 삼척시 

거주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.)

(7) 문의처 : 삼척시청 재난안전과(☎ 570 - 3892) 


